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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외로오염물질에대한규제및환경정화에대한관심이

높아지고있는가운데국가회계기준에서는환경오염물질발생

에따른정화비용과관련하여재무제표에인식또는주석공시

하는것에대한관심이아직높지않고, 이와관련된구체적인

지침도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만일태안기름유출사건과같은환경오염이향후발생될경우,

국가가 앞장서서오염을정화해야하는의무가발생하게된다.

또한국가적차원의환경오염의경우장기정화활동으로인하여

인적, 물적자원등의많은소비가예상된다. 따라서이러한정화

활동을실시하면서지출한비용과향후발생할것으로추정되는

비용에대한적절한회계처리기준이요구되는시점이다.

이에따라국내국가회계기준의환경정화및오염물제거와

관련된회계기준의제정현황을살펴보고, 이미환경관련비용을

정부보고서에서공시하고있는미국, 호주및뉴질랜드의회계

기준사례를살펴보면서향후국가회계기준의환경정화비용1)

의회계처리와보고서공시방향에대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Ⅱ. 국내환경정화비용회계처리현황

1. 관련회계기준

현재국가회계기준에서는환경정화비용에대하여따로정하

고있는사항은없지만환경정화비용이발생하였을경우국가

회계기준제50조와「우발자산·부채의회계처리지침」에따라

우발부채로회계처리하고주석에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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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환경정화비용이란오염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오염을정화하기위하여지출한모든

비용을지칭한다. 직접적으로정화활동을수행하면서발생한비용뿐만아니라환경연구

조사, 정화활동이후모니터링등환경정화활동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을모두포함

하고있다.

또한「우발자산·부채의 회계처리지침」의 사례에서는 법률

제정으로인하여오염된토지의복구를위한지출이확실할것

으로예상되고, 정화비용을추정가능한경우우발부채로인식

한다고설명하고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K-IFRS 1037호 충당

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문단14에따라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환경정화비용을우발부채로회계처리하고주석에공

시한다.

또한「K-IFRS 1016호유형자산」의문단 11에서는환경상

의이유로다른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을위하여취득하는

유형자산은관련증설원가로자산으로인식할수있으며, 문단

16에따라유형자산의원가에포함하여회계처리하도록규정

하고있다. 

따라서 국가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충당

부채요건에따라부채로인식하거나, 유형자산규정에의하여

취득원가에포함할수있다. 그러나환경정화비용의정의, 인

식기준및회계처리에대한기준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

않다.

2. 국가회계처리현황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2009년 재무제표에 환경정화비용이

발생할경우부채로별도인식하지않고지출시사업비항목으

로당기비용처리하고있다. 

Ⅲ. 해외회계기준사례

1.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인「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이하‘SFFFAS’)」에서

는환경정화비용에대하여SFFAS 5, SFFAS 6 및「Technical

Release」(이하‘TR’)2에서설명하고있다.

(1) SFFAS 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SFFAS 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문단38에서는충당부채인식기준에대해서설명

하고있다. 충당부채는3가지요건을충족하는경우인식할수

있으며, 이는 11))과과거거사사건건 및및 거거래래가가 발발생생하하고고 22)) 향향후후 미미

래래자자원원의의유유출출가가능능성성이이높높으으며며((‘‘PPrroobbaabbllee’’)) 33))미미래래유유출출

금금액액을을 합합리리적적으으로로 측측정정할할 수수 있있는는 경경우우((‘‘RReeaassoonnaabbllyy

EEssttiimmaabbllee’’))이다. 부채인식금액은특정금액혹은범위로추

정가능하며만약범위안의특정금액이타당하고판단되면그

금액을부채로인식하고, 범위로추정되는경우최소금액을부

채로인식한다. 또한우발상황의범위와성격에대해서보고서

에공시한다고설명하고있다.

SFFAS 5에서는 환경정화비용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않지만 TR2에서 3가지 요건 중 2)’Probable’와 3)’

Reasonably Estimable’을환경정화비용관점에서구체적으

로제공하고있다.

(2) Technical Release 2 Determining Probable and

Reasonably Estimable for Environmental Liabilities in

the Federal Government

Technical Release 2 는SFFAS 5 기준을근간으로정부의환

“국가회계기준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발부채로회계처리하고주석공시하도록함

에따라부채로별도인식하지않고지출시사업비

항목으로당기비용처리하고있다.

”

우리나라도태안기름유출사건등을경험하며국가차원의오염방지

및정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미국정부회계기준처럼환

경정화비용의인식기준, 금액측정방법등별도의추가적인회계처

리기준이필요하다.



경정화책임에따른부채인식을위한‘Probable’과‘Reasonably

Estimable’에대한개념을구체적인Diagram을통하여제시하

고있다.

다음은연방정부차원의환경오염사건이발생한경우오염정

화로인한미래자원유출이‘PPrroobbaabbllee’한지판단하기위한

요소들이다.

1. 오염가능성이높은지

2. 연방정부관련업무인지, 법적의무인지

3. 정부가환경정화를위한재무적인책임을인정하였는지

3a. 오염정화활동이이미시작되고지출을승인하였는지

Diagram 1.1은상기요소에따른‘Probable’의인식요건을

설명하고있다.

위의‘Probable’의 요건이 충족 된 경우, ‘Reasonably

Estimable’인 미래 자원의 유출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였는지

판단하기위해다음의요소를고려하도록제시하고있다.

1. Completion of RI/FS or other Study:부채를추정하는데기초에

되는자료조사, 연구/정화정책의타당성조사(RI/FS)2) 및기타조

사의완료여부를파악한다.

2. Experience With Similar Site and/or Conditions: 유사장소/조건

에대한경험을통하여만약연구가완료되지않았다면기타지역

혹은조건에서얻은연구와실제정화경험이현재오염지역과유사

한지판단하는것이다.

3. Availability of Remediation Technology:정화기술의유효성으로

연구가완료되거나유사장소/조건에대한경험이존재하는경우기

술적으로오염장소의치료가가능한지판단하는것이다. 

4. Quantification of the EstimateSFFAS 5의39문단에따라충당부채

를인식할때추정된부채금액은특정금액혹은범위가될수있다.

만약추정부채범위안에서합리적인금액을파악할수있다면그금

액을인식하면된다. 그러나타당한금액을알수없다면범위안의

최소금액을부채로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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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2.1은상기요소를통한부채금액의추정단계를자세히보

여주고있다. 

따라서오염사건이발생한경우부채계상여부를판단하기위해

서는‘Probable’과‘Reasonably Estimable’의상세한요건을충

족하는지파악하여환경정화비용을충당부채로인식해야한다.

그리고 22000099년년 미미국국연연방방정정부부 재재무무보보고고서서에서는환경정

화부채를별도로인식하고부처별로인식한부채금액과그에

대한설명, 추정금액산정방식, 총추정금액중당기인식금액

및향후인식금액에대해서상세하게공시하고있다.

(3) SFFAS 6 Accounting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SFFAS 6 Accounting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Chapter 4에서 Cleanup Costs를유형자산의 (1)위험한폐기

물혹은(2)일시적인혹은영구적인폐기시점과운행중지시점

에위험한폐기물을구성하고있는자재와유형자산의제거, 억

제, 처분시발생하는비용으로정의하고있다. 여기서위험한

폐기물이란적절하게처리하지않았을경우사망, 장애나질병

을유발하고, 환경오염을야기하는액체, 고체 혹은혼합물을

지칭한다. 정화는오염제거, 조업중지, 지역복원, 모니터, 폐쇄,

폐쇄후비용등을포함하고있다. Cleanup Costs는유형자산

의폐기시점에발생할것으로추정하는폐기물정화비용을서비

스제공기간동안미리비용과부채로인식하는것이다. 

정화비용은유형자산이서비스를개시할때금액을추정하

여인식해야한다. ‘추정총정화비용’은일반유형자산과수탁

자산으로구분하여회계처리해야한다. ‘추정총정화비용’을

추정할때수행예정인복구활동, 현행법적및행정적요구사

항과 현행 기술을 고려한‘정화계획비용’과 현재시점에서 모

든시설과설비, 서비스를획득할경우지불할것으로예상하

는‘현재비용’을포함해야한다. 또한비용추정은매기마다재

수행하며, 새로운증거발견된경우추정금액을수정하여재무

제표에반영해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문단94~95]

일반유형자산의‘추정총정화비용’회계처리는유형자산의

사용기간동안안분하여정화비용과충당부채로인식해야한다.

물리적사용능력(예, 사용가능토지면적)에따라서인식하거나

물리적사용능력을파악하기힘든경우추정내용연수동안안분

하여인식해야한다. 정화비용과누적부채의인식은유형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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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Remedial Investigation/Feasibility Study

Diagram 1.1 : Determination of Probable Environmental Liabilities

Diagram 2.1 :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Reasonably Estimable

Environmental Liabilities

Probable to the
Extent of Costs

Incurred

Yes

Yes

No

No

1. 
Likely 

Contamination?

2.
Governament Related

and Legally
Liable?

3a.
Monies

Appropriated/
Transaction
Occurred?

Not Probable 

Not Probable 

Not Probable 
Probable

Track1

3. 
Goverment

Acknowledged?

Track2

No

No

Yes

Yes

a

b

b

a   See discussion on ‘due care’.
b   If no known technology exists, then it would be probable to the extent of any required study

costs, costs associated with containment, or any other monies obligated or spent. However,
given that the actual remediation is not feasible, the actual remediation costs would not meet
the probable criteria

Yes

Yes

No

1. 
RI/FS or other 

Study Completed?

2. 
Experience w/

Similar Site and/or
Conditions?

From
Probable
Section

Probable

Not currently
Reasonably
Estimable

Remediation
Not Reasonably

Estimable

Reasonably
Estimable

Recognize
Estimated Cost
of Study, if
required

Recognize
Estimated Cost
to Contain

4. Recognize Best
Estimate or Low
End of Range* at
Current Cost

3. 
Technology 
Available to 
Remediate?

No

b b b

No No

* Low end of range could be
containment, if containment
is chosen as the option to
be oursued

a   Probable refers to track 1 (government related) which is found in Section 1. Track 2
(government acknowledged) is not applicable.

b   With all tracks, see SFFAS #6 PAR. 107-111 and SFFAS #5 par. 40-42 for disclosur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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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때부터정화비용의인식을시작하여사용중인매기마다

지속적으로인식하고, 운영을중지했을때인식을완료한다. 환

경정화비용의재평가가발생한경우총정화비용의누적효과변

동분을추정변경이발생한기간의비용과부채에서조정해야

한다. 또한정화비용이지급된경우지불금액은환경정화부채에

서차감하며, 정화활동을위하여취득한유형자산과기타자산의

취득원가등이정화비용에포함된다. [문단97~100]

수탁자산의‘추정총정화비용’회계처리는수탁자산운영

시점에 총액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해야한다. 환경정화부채는

재평가가발생한경우변동분을비용에서조정해서인식하고,

정화비용이지급된경우지불금액은부채에서차감한다고설

명하고있다. [문단101~103]

2. 미국지방정부회계기준

미국지방정부 회계기준 GASB Statement 49,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Pollution Remediation Obligation

에서는환경정화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발생한비용의회계처

리대하여설명하고있다. 

문단 5에서 환경정화의무는 오염정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오염이현재와향후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는것을의미한다.

환경정화의무에는위험한폐기물과물질의정화의무, 석면오염

제거의무등이속한다고규정하고오염정화활동은다음의활동

들을포함해야하도록하고있다.

a. 선정화활동(Pre-cleanup activities) : 장소평가및조사, 정책실

현가능성조사및정화계획의설계평가등이해당

b. 정화활동(Cleanup activities) : 오염원의중화, 억제, 제거와장소

복구활동등이해당

c. 대외적인정부단속, 시행관련활동(External government oversight

and enforcement-related activities) : 환경규제당국의장소를관리

업무와정부의책무등이해당

d. 정화의수행및유지(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medy) :

정화활동및정화이후상황의모니터링

환경정화경비의인식범위는환경정화활동에기여한모든직

접경비와추정한직접경비를포함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환

경정화부채로회계처리해야한다. 그러나특정한상황에서는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자산

(Capital Asset)으로인식하도록하고있다.

문단11에서정부는특정장소가오염된사실을인지하고이

를합리적으로믿게된경우, 환경정화의무를환경정화부채로

인식하도록하고있으며, 다음사건들을예시하고있다. 

a. 정부의정화작업이강요된경우, 이는대중의건강과복지, 환경에

치명적인위험을줄수있는오염정화작업을정부가반드시수행해

야하기때문임

b. 정부가자원보존및복구(RCRA) 허가법과미국주립법상허가같

은정부오염방지관련허가와면허증을위반한경우

c. 환경정화책임당국이나잠재적인책임당국, 혹은비용을공유해야

하는규제기관에의하여정부로지정되거나, 관련증거로인하여정

부로지정될예정인경우

d. 환경정화에정부의참여를강요하는소송으로정부로지정되거나,

관련증거로인하여정부로지정될예정인경우

e. 정부자체가법적의무를가지고정화, 모니터, 유지및운영활동을

시작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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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3.1 : Flowchart for Evaluating and Recording Pollution Remediation Obligations (GASB No. 49)

Imminent endangerment
compels government to
take remediatio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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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the nature
of pollution remediation

activities

Government named, or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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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party or PRP by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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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wsuit to enforce cleanup

Government commenc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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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ce cleanup,

monitoring, or maintenance
and oper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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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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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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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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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zation in

paragraph 22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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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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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 expected outlays into two 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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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out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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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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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current value of outlays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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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s in estimated outlays

Record pollution remediation liability for these expected outlays.
Recognize additional components, if any, of the pollution remediation

liability as their ranges become reasonable estimable, following
recognition benchmarks, in government funds, record liabilities upon

receipt of goods and services as discussed in paragraph 24 

The amount in excess
of the capitalization limit

The amount within the
capitalization limit

Do not record pollution
remediation liability for these
expected outlays. Capitalize

actual amounts in government-
wide and propri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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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rvices are required

Disclose information discussed in paragraph 25

Disclose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pollution remediation activities for portions of
liabilities that are not yet recognized because

they are not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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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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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11)

Ca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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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nd ¶22)

Liability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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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Disclosure
Guidance
(¶25 and ¶26)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Ⅵ. 시사점및결론

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환경정화비용의회계처리는각국마

다서로유사하지만뉴질랜드와호주에비하여미국의국가회

계기준은환경정화비용의회계처리에대하여자세하게설명하

고있다. 

미국의경우 SFFAS와 GASB에서환경정화비용에대하여

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환경정화비용의인식기준, 구체적

인회계처리, 금액측정방법, 공시등이자세하게서술되어있

다. 특히 SFFAS의 TR 2 Determining Probable and

Reasonably Estimable for Environmental Liabilities in the

Federal Government에서는‘Probable’과‘Reasonably

Estimable’에대한의미에대해설명하고, 비용과부채금액인

식에대한구체적인예시를설명하고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제회계기준을 공공기관에 맞게

수정한‘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기준에따라충당부

채로회계처리한다,

우리나라국가회계기준은지침에서예시로제시하는것외

에환경정화비용에대한충당부채의구체적인인식기준, 합리

적인금액의평가방법및주석공시예시등의서술및환경정화

비용을인식할계정과목등이아직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

다. 그러나국가차원오염방지및정화로발생하는경비에대

한관심이높아지고경비금액도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

로미국정부회계기준처럼추가적으로환경정화비용회계처리

기준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국가회계기준에서는다음사항에대한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지침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이때앞서제시한TR

2 또는GASB 49가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1) 환경정화비용에대한구체적인인식기준및회계처리예시

(2) 충당부채로인식할경우합리적인금액인식방법

(3) 정부보고서공시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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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정화부채의인식시기는활동요소들의범위가결정되어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며, 추정한

오염정화부채금액의범위는정화업무를수행하면서정기적으

로개선하도록하고있다. 또한오염정화부채는기대현금흐름

기법을이용하여미래현금흐름을추정하여현재시점의현재가

치로평가하여인식한다. 새로운정보로인하여추정한미래현

금흐름이변경된경우오염정화부채금액을조정하여차액을

비용으로인식해야한다. 

밑에규정된요건에해당되지않은경우에일반적으로오염

정화경비를충당부채와비용으로회계처리해야한다. 일부프

로젝트(예를들면, 토지개량, 리모델링, 수로의정기적인준설)

는주요목적이환경정화는아니지만, 환경정화활동을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은 충당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22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자산

(Capital Asset)으로인식해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a. 판매를위하여자산을취득하는경우, 정화완료를위하여발생할것

으로예상하는공정가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장부가액을

자산으로인식함

b. 오염물질의정화가예상되는자산을사용하기위하여자산을취득

하는경우, 정부는예정된위치와조건에설치하기위하여발생할

것으로예상되는환경정화경비를자산화함

c. 오염으로감액한자산의효용을회복하기위하여정화하는경우, 정

부는예정된위치와조건에설치하기위하여발생할것으로예상되

는환경정화경비를자산화함

d. 향후대체사용을위하여유형자산을취득하는경우, 경비는오염정

화활동을마친이후예상되는서비스효용만큼자산화함

GASB 49 또한 TR 2에서처럼 환경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오염정화활동의특수성을감암한것이라할수있다.

상기 GASB 49의 오염정화의무의 평가, 공시를 나타낸

Flow Chart는Diagram 3.1과같다.

3. 호주및뉴질랜드회계기준

호주와뉴질랜드는국가회계기준에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의충당부채, 우발부채및유형자산에따라서환경정화

비용을인식하고있다. 

관련기준을 살펴보면 호주는 AASB 1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의문단 14이

며, 뉴질랜드는NZ IAS 37 Provision,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의문단14에의하여우발부채로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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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의오염방지및정화로발생하는경비에

대한관심이높아지고경비금액도점차증가하고있는

추세이므로미국정부회계기준처럼추가적으로환경

정화비용회계처리기준이필요하다.

”


